
[비공식 번역본] 

대한민국 제 4 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유엔난민기구 의견서 

 

 

서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하 “유엔난민기구”)은 법무부가 2022 년 12 월 공청회에서 발표한 

제 4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1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제 4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유엔난민기구의 관심은 아래 상술하는 바와 같이 난민과 

무국적자의 보호에 대한 기구의 임무 및 책임과 더불어 기구 위임 하에 있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과거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고, 정부를 지원한 경험에서 기인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들에게 국제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정부와 함께 난민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유엔 총회로부터 그 임무를 위임 받은 기관입니다.2 유엔난민기구 규정 제 8 조는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의 적용을 감독할 유엔난민기구의 책임을 규정합니다.3 1951 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1951 년 난민협약”)과4 1967 년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1967 년 

난민의정서”)는5 1951 년 난민협약 조항의 적용을 감독하는 유엔난민기구의 임무 이행을 위해 

협조할 의무를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1951 년 난민협약 제 35 조 및 1967 년 난민의정서 

제 2 조). 유엔난민기구의 감독 권한은 대한민국 난민법6 제 29 조에도 제시되어 있는데, 동 조항은 

법무부와 유엔난민기구의 협력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는 전세계의 무국적자에게 보호를 제공하고 무국적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유엔 총회로부터 그 임무를 위임 받은 기관입니다.7 유엔 총회는 유엔난민기구에 

“희망하는 국가에게, 국적 관련 법의 준비와 시행과 관련된 기술적 지원 및 자문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8 따라서 유엔난민기구는 국제인권조약과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포함된 

 
1 법무부, 제 4 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방향, 2022 년 12 월 (이하 “외국인정책 수립 방향”).  
2 유엔 총회,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규정, 1950 년 12 월 14 일, A/RES/428(V), 

https://www.refworld.org/docid/3ae6b3628.html (이하 “규정”). 
3 위의 글, 제 8 조 (a)항. 규정 제 8 조 (a)항에 따르면, 유엔난민기구는 난민의 보호를 위하여 국제 협약을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규정의 문언은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유엔난민기구의 감독 기능을 1 개 또는 그 이상의 

특정 국제 난민 관련 협약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 난민의 보호와 

관련한 모든 협약을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유엔난민기구의 감독 의무, 2002 년 10 월, ISSN 1020-

7473, 7-8 면, https://www.refworld.org/docid/4fe405ef2.html 
4  유엔 총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51 년 7 월 28 일, 유엔조약, 제 2545 호, 제 189 권, 

https://www.refworld.org/docid/3be01b964.html. 제 35 조 (1)에 따라 유엔난민기구는 “이 협약의 규정 적용을 

감독하는 임무”를 지닙니다.” 
5  유엔 총회,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 1967 년 1 월 31 일, 유엔조약, 제 606 권, 267 면, 

https://www.refworld.org/docid/3ae6b3ae4.html  
6 난민법 (2013 년 7 월 1 일 시행, 2016 년 12 월 20 일 법률 제 14408 호로 개정). 
7  유엔 총회,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결의안/유엔 총회 채택, 1996 년 2 월 9 일,  A/RES/50/152, 

https://www.refworld.org/docid/3b00f31d24.html. 이는 후속 결의안에서 반복되어 확인됩니다, 이 중 다음 결의안 

참조. 유엔 총회 결의안 A/RES/61/137, 2007 년 1 월 25 일, https://www.refworld.org/docid/45fa902d2.html, 유엔 

총회 결의안 A/RES/62/124, 2008 년 1 월 24 일,  https://www.refworld.org/docid/47b2fa642.html, 유엔 총회 

결의안 A/RES/63/148, 2009 년 1 월 27 일, https://www.refworld.org/docid/52fb51bb4.html. 
8 유엔 총회 결의안 A/RES/50/152, 제 7 절. 

https://www.refworld.org/docid/3ae6b3628.html
https://www.refworld.org/docid/4fe405ef2.html
https://www.refworld.org/docid/3be01b964.html.
https://www.refworld.org/docid/3ae6b3ae4.html
https://www.refworld.org/docid/3b00f31d24.html.
https://www.refworld.org/docid/45fa902d2.html,
https://www.refworld.org/docid/47b2fa642.html
https://www.refworld.org/docid/52fb51bb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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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의 이행을 포함하여 무국적자의 예방 및 감소와 무국적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입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9  

유엔난민기구는 한국정부의 정책적 심의를 돕기 위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견서 상의 내용은 1951 년 난민협약,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이하 

“집행위원회”) 결정문, 유엔난민기구 지침 및 대한민국 및 기타 국가의 상급 법원의 선례가 되는 

결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가 과거에 한국 사법부, 법무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출한 의견도 참조하고 있습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10 따라 5 년 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무부 

장관은 제 4 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는 국무총리 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11  이하의 의견은 공개된 외국인정책 수립방향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는데, 최종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또는 현재 법무부 내에서 수립 중인 계획은 

공개된 외국인정책 수립방향보다 더 구체적일 것이며, 이와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12 유엔난민기구는 향후 최종 계획, 연도별 시행계획,13 또는 ‘이민청’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에 대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추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길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그 국제적 지위와 의무에 부합하는 국내 비호체계가 필요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국내 난민법 제정과 난민지위 신청 절차의 개선과 더불어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 신청자의 권리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구체화한 포괄적인 국내법인 

대한민국 난민법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14 또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보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유엔난민기구에 대한 기여와 협력에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00 년부터 집행위원회의 회원국이며 집행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 보호에 관한 

결정문 작성에 기여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난민 문제에 대해 중요한 공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9 년 제 1 회 글로벌난민포럼에서 난민과 강제이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난민 보호 역량 강화 등을15 서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2021 년과 2022 년에 신속히 시행한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보호대상자 대상 특별 체류 조치도 높게 평가합니다.  

 
9 Executive Committee of the High Commissioner's Programme in its Conclusion on Identification, Prevention 

and Reduction of Statelessness and Protection of Stateless Persons (무국적자의 식별, 예방 및 감소와 무국적자의 

보호에 관한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결정문) 제 106 호 (LVII), 2006 년 10 월 6 일, 제 (i)절, 제 (j)절. 또한 

유엔난민기구, Conclusions on International Protection Adopted by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UNHCR 

Programme 1975 – 2017(국제적 보호에 대한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의 결론 1975 – 2017)(결론 제 1 호부터 

제 114 호), 2017 년 10 월, HCR/IP/3/Eng/REV. 2017,  https://www.refworld.org/docid/5a2ead6b4.html 참조.  
10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7 년 7 월 19 일 시행, 2022 년 1 월 25 일 법률 제 18793 호로 개정).  
1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5 조.  
12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이하 외국인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언급은 제 4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언급으로 

표시합니다.  
1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6 조. 
14 난민법은 과거 한국이 난민 보호 관련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했다는 평가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고”,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가 있다는 고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난민법 제정이유, 2012 년 2 월 10 일.  
15 서약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홈페이지 참조: https://globalcompactrefugees.org/pledges-contributions  

https://www.refworld.org/docid/5a2ead6b4.html
https://globalcompactrefugees.org/pledges-con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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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는 제 4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가 표명한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증가한 강제이주민 규모에 대한 우려에 동감하며, 정부가 국제적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의무에 부합”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16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의 좋은 선례가 필요한 때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대한민국이 그 국제적 역할과 위상에 걸맞게 국내 비호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적□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국제적 보호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국경과 비호체계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제 4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명시된 “안전한 국경관리”의 목적은 국제적 

보호의 인도주의적 목적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17 국경에서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심사 

절차를 통해, 진정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국경 안전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거쳐 입국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 절차는 국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호를 신청하고 누릴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고 강제 

송환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할 것입니다. 모든 비호 신청은 원칙적으로 정식 난민지위 

인정절차에 회부되어야 합니다.18 아동을 포함하여 취약한 비호신청인에 대한 적절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비호 신청인 출신국의 국가정황정보에 대해 교육 받고 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비호신청인의 특수한 취약성과 필요를 고려할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갖춘 

직원이 국경에서의 심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비호 신청인을 포함한 입국거부 외국인을 위한 시설인 출국대기실 관리에 대한 책임이 최근 

법무부로 전환되었습니다. 19  관련하여, 유엔난민기구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포함한 

개별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출국대기실 환경과 대기실 내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20 유엔난민기구는 한국 정부가 공항 수용환경 개선을 위한 지금의 

노력을 계속하고, 국경에서의 비호신청인이 불회부결정에 대한 소송을 포함한 권리구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 보장하여 불충분한 수용환경이 그들의 권리구제 접근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21  

 
16 외국인정책 수립방향, 앞의 글 (각주 1), 5 면.  
17 외국인정책 수립방향, 앞의 글 (각주 1), 10 면 및 12 면. 제 4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엄정한 체류관리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체류질서 확립,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8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국가들이 정규 난민인정심사 절차와 대비되는 신속 절차를 도입하여 

명백히 남용적이거나 이유 없어 진정한 신청사유가 있는 난민의 피해로 귀결되는 업무적체로 이어질 수 있는 신청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A guide to international refugee protection and building state asylum systems 

(국제적 난민보호 및 국내비호체계 설립 가이드), 2017, 입법부를 위한 핸드북 제 27 호, 

https://www.refworld.org/docid/5a9d57554.html   
19 2021 년 8 월 17 일 개정되고 2022 년 8 월 18 일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법률 18397 호. 법 개정은 “대기실 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의 인권침해 문제 […]를 해결하기 위위하여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이유, 2021 년 8 월 17 일.  
20  유엔난민기구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시행한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조사 대상에는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1 이와 관련하여, 비호신청인의 수용조건을 추가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 년 12 월 15 일, 의안번호 18939. 법무부 역시 2024 년 내로 공항 외부의 출국대기 

시설을 마련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법무부 업무보고, 2022 년 7 월 26 일, 5 면.   

https://www.refworld.org/docid/5a9d575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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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지위 결정의 수준을 향상하고 국내 난민지위 인정심사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가 더 

필요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한국 정부가 제 1 차 글로벌난민포럼에서 난민보호를 위한 국가역량 강화를 위해 

서약한 것을 상기하며, 이의신청을 위한 별도의 부서인 난민심의과를 창설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22 또한 유엔난민기구와의 협력을 포함하여 난민심사 공무원 교육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23  

유엔난민기구는 심사결정의 효율성 담보와 절차적 안전장치에 따른 공정한 개별사건의 

심사결정은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내 비호체계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미 

시도되고  검증된 방법을 정부가 시도할 것을 권고합니다. 예를 들어 명백히 이유 있는 

(manifestly well founded) 신청에 대한 간이한 절차 등 사건 별 차별화된 심사방식은 심사적체를 

방지하고 개선하면서, 동시에 난민지위 인정심사의 효율성과 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괄적·객관적이고, 검증가능하며 정확한 최신의 국가정황정보 및 그 외 정보가 

심사결정자들에게 제공되어, 정보에 기반한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24  

유엔난민기구는 과거에 제출한 대한민국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유엔난민기구 의견서25 상의 우려, 

즉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선별심사(적격심사)를 도입하면 진정한 난민이 보호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비호신청인과 대중의 난민심사체계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다시 제시합니다. 적절한 자원의 확보가 심사절차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특히 절차적 기준 

보장을 포함한 심사절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26 

난민지위 인정심사는 국제적 보호 관련 고도의 기술적 분야로서, 난민법, 국가정황정보, 면접 

기술 등의 지식과 이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수준 높은 난민지위 인정심사를 위해서는 

숙련된 인적자원을 계속 유지하고 그들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비호체계가 필요합니다. 전자를 

위해서는 난민지위 인정심사 담당 직원들에게 고성과에 대한 유인 및 보상으로서 충분한 복지 및 

 
22 한국이 제출한 서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 년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난민 지위 심사를 위해 제도적 및 인적 역량의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2013 년 법무부 산하에 난민 관련 문제를 다루는 부서를 창설했습니다. 또한 2016 년에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산하에 난민지위심사만을 위한 독립적인 부서가 창설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또한 

난민 보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습니다. 난민지위심사 

담당 공무원의 수는 난민법이 처음 제정되던 당시의 8 명에서 2019 년 7 월 기준 91 명까지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의신청만을 다루는 부서를 창설하는 등 난민지위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음 홈페이지 참조: https://globalcompactrefugees.org/channel/pledges-

contributions  
23  난민인정심사 공무원 교육의 모범사례에 대한 법무부 연구용역의 일례로 다음의 보고서 참조. 

이민정책연구원,난민전담공무원 전문성 향상 방안 연구, 2021 년 12 월.  
24 유엔난민기구, 앞의 글(각주 18), 156 면. 이와 관련하여 2018 년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었던 국가정황조사 

전문인력 확보 및 국가정황정보 DB 구축의 과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보입니다.  
25  유엔난민기구, 대한민국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유엔난민기구 의견서, 2022 년 4 월 15 일,  

https://www.refworld.org/docid/626a57ca4.html, 17-22 절.  
26 유엔난민기구,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Backlog Prevention and Reduction(난민지위심사 지체의 예방 및 

저감), 2018 년 1 월, PPLA/2018/03, https://www.refworld.org/docid/5b1a38374.html. 또한 유엔난민기구, 

UNHCR Discussion Paper Fair and Fast - Accelerated and Simplified Procedures in the European Union 

(유엔난민기구 토론문: 공정 그리고 신속 – 유럽연합의 신속 및 간이절차), 2018 년 7 월 25 일, 

https://www.refworld.org/docid/5b589eef4.html.  

https://globalcompactrefugees.org/channel/pledges-contributions
https://globalcompactrefugees.org/channel/pledges-contributions
https://www.refworld.org/docid/626a57ca4.html
https://www.refworld.org/docid/5b1a38374.html
https://www.refworld.org/docid/5b589eef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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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전 기회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후자에 대해서는 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유지하고 최신의 

정보 및 모범사례를 전달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개별적인 

심사업무는 난민지위 인정심사에 전문성을 가진 숙련된 평가자에 의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평가자는 상부와의 협의를 거쳐 개별 심사 담당 직원들의 교육 필요를 식별하여 이에 대응하고, 

필요한 적절한 심사방식을 도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주 및 난민 업무를 다루는 

별도의 행정청 (“이민청”)이 설립된다면, 난민지위 인정심사 업무의 고도의 기술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국가정황정보 조사 기능을 포함한  충분한 경제적, 

인적 자원을 배분하여 조직 차원의 지식과 심사 역량을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현행 비호체계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심사 질 향상을 위한 계속적인 협의 및 

체계 개발 등을 통해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모든 사람의 인권은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보장되고 

증진되어야 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일부 비호신청인들이 체류자격에 대한 접근과 취업허가, 생계 지원,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생계에 대한 접근이 총체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27  제 4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대해 우려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체류허가 제한 관행은 개별 신청인과 출신국의 사정 변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이러한 사정 변경이 당국에 의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28 재신청 사실로 인해 수용 조건이 축소되거나 철회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는 최소한 모든 비호신청인의 품위있는 생활수준 (dignified standard of living)을 보장해야 

합니다. 29 유엔난민기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난민법 개정이 재신청에 대한 적격심사를 도입하게 

 
27 이들은 남용적 신청인으로 법무부가 분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재신청자 또는 1 년 이상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신청하는 사람 등입니다. 법무부, 난민업무 지침, 2022 년 9 월, 11-12 면, 79-80 면. 또한 다음의 

문서 참조: 유엔난민기구, 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274100 사건 관련 유엔난민기구 의견서, 2021 년 12 월, 

https://www.refworld.org/docid/61d43f2d4.html 및  인권위, “세계 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난민보호 

역할 강화 및 난민재신청자의 기본적 생존 보장 필요”, 2022 년 6 월 20 일,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id=7608054&boardtypeid=24&m

enuid=001004002001   
28 유엔난민기구는 정기적으로 최신 국가정황정보에 대한 입장 및 지침과, 해당국 국민의 귀환 제한에 대한 권고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예로 다음의 문서 참조. 유엔난민기구, UNHCR Position on Returns to North Kivu, 

South Kivu, Ituri and Adjacent Area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Affected by Ongoing Conflict and 

Violence – Update III (콩고 민주 공화국 내 분쟁 및 폭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노르 키부, 수드 키부, 이투리 및 인근 

지역 귀환에 대한 유엔난민기구 입장 – 3 차), 2022 년 11 월, https://www.refworld.org/docid/6368eec64.html. 

유엔난민기구, International Protection Considerations with Regard to People Fleeing Somalia (소말리아에서 

피신하는 사람에 대한 국제적 보호 고려), 2022 년 9 월, HCR/IPC/SOM/2022/01, 

https://www.refworld.org/docid/6308b1844.html,  유엔난민기구, 에티오피아 귀환에 대한 유엔난민기구의 

입장(UNHCR Position on Returns to Ethiopia), 2022 년 3 월, https://www.refworld.org/docid/623079204.html, 

유엔난민기구, UNHCR Position on Returns to Mali – Update III (말리 귀환에 대한 유엔난민기구의 입장 – 3 차), 

2022 년 1 월, https://www.refworld.org/docid/61f3a52e4.html, 유엔난민기구, UNHCR Position on Returns to 

Yemen – Update I (예멘 귀환에 대한 유엔난민기구의 입장 – 1 차), 2021 년 10 월, 

https://www.refworld.org/docid/6171436e4.html.  
29 유엔난민기구, 앞의 글 (각주 27), 40 절.  

https://www.refworld.org/docid/61d43f2d4.html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id=7608054&boardtypeid=24&menuid=001004002001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id=7608054&boardtypeid=24&menuid=001004002001
https://www.refworld.org/docid/6368eec64.html
https://www.refworld.org/docid/6308b1844.html
https://www.refworld.org/docid/623079204.html
https://www.refworld.org/docid/61f3a52e4.html
https://www.refworld.org/docid/6171436e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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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합법적 생존 수단을 박탈 당하는 비호신청인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30    

규칙적인 운동과 휴대전화 사용 등 더 나은 생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의 외국인보호시설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입니다. 31  하지만, 비호신청인들의 구금 가능성은 여전히 

우려됩니다. 출입국 당국에 의해 단속된 후 난민신청하는 미등록 상태의 비호신청인, 미등록 

상태에서 재신청하는 비호신청인, 한 달 이상 출국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2  “개방형 보호시설의 확충”이라는 33  제 4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목표는 

긍정적이지만, 정부가 비호신청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 원칙으로서 보장하고, ‘구금 대안’을 

위한 타국 모범 사례와 국제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의 설정과 

“보호 외국인 인권증진”의 필요성이 제시된 2018 년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과제를 

발전시키기를 권고합니다.34 비호신청인의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지위 인정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하였거나 철회한 사람들을 포함한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정규화 정책을 시행하는 등 미등록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최근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35 정부가 제 4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국내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회 보장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도 긍정적입니다. 

정부의 현재 노력을 유지∙발전하여, 의료서비스  접근 확대 등을 추진하고 제 4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국제적 기준에 맞는 아동 인권보호”의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서비스 

접근성 확대의 대상을 출생지와 무관하게 국내 거주 아동 모두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제 4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36 한국의 출생등록 

제도는 아동 출생등록을 효과적으로 강제하고 감독하는 절차가 부족합니다. 또한 외국 국적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은 국내 출생등록을 할 수 없고 그 부모는 주한 본국 대사관에서 자녀의 

출생등록을 해야 합니다. 난민, 비호신청인, 무국적자, 미등록 이주민들은 자녀의 출생등록을 

위해 본국 대사관에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방문하더라도 출생신고가 거절되거나 상당한 

행정적 장벽을 극복하여야 하여, 출생신고에 심각한 제한이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법무부, 

 
30 유엔난민기구, 앞의 글 (각주 25), 17-22 절. 
31 법무부 보도자료,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로 탈바꿈한 화성외국인보호소”, 2022 년 4 월 7 일.  
32 법무부, 앞의 글 (각주 27), 82-88 면.   
33 다만 용어 사용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개방 구금(open detention)” 시설은 일반적으로 시설 외부로의 

이동의 자유가 한정적으로 보장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유엔난민기구, 비호신청인의 구금 및 구금 대안에 관한 적용 

기준 및 표준 지침(Guidelines on the Applicable Criteria and Standards relating to the Detention of Asylum-

Seekers and Alternatives to Detention), 2012, https://www.refworld.org/docid/503489533b8.html, 42 면. 
34 법무부, 제 3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2022), 2018 년 2 월, 62 면. 또한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제 3 의 기관이 

보호 개시 및 연장의 적부를 판단하고,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겠다는 계획 참조. 법무부 보도자료,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2021 년 11 월 1 일. 
35 예를 들어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 대폭 확대 - 국내출생자 

뿐만 아니라 영․유아기 입국자 등도 대상에 포함, 체류기간 요건도 15 년에서 6 년 또는 7 년으로 완화”, 2022 년 1 월 

20 일 참조. 또한 다음의 보고서 참조. 관계 부처 합동,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 (제 21 차 

사회관계장관회의), 2021 년 11 월 24 일.  
36 법무부도 2023 년 상반기 내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앞의 글 

(각주 21), 5 면.  

https://www.refworld.org/docid/503489533b8.html


[비공식 번역본] 

국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게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가 입법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37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의 거부는 무국적의 위험을 증대시키는데,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의 부재 

등을 이유로 한국에는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무국적 아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1954 년 무국적의 방지에 관한 협약의 국내 이행법이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국적 심사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무국적자들이 안정적인 

체류자격이 없이 미등록 상태로 기본권 향유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류자격을 

부여 받으려고 해도, 과다한 범칙금 부과가 현실적인 장벽으로 작용합니다.38 유엔난민기구는 

국내 무국적의 감소와 근절을 위해 정부와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39  

 

근본적으로는, 국내 체류 중인 난민과 그 외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영구적 

해결책(durable solution)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난민 상황에서, 안전하고 존엄한 조건에서의 자발적 귀국의 해결책이 선호됩니다.40 

이를 위해 난민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는 국가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난민 상황이 장기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41 하지만 난민 

이동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많은 난민은 가까운 미래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수용국에서의 사회통합이 가장 실행가능한 영구적 해결책입니다. 

난민보호를 규율하는 국제법 체계에서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1951 년 난민협약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42  난민을 박해국으로 송환하여서는 안되는 당사국의 의무를 정하는 

강제송환금지의 일반원칙을 반영하며, 수용국에서의 난민 통합을 위한 포괄적인 규정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일정한 권리 및 처우가 난민에게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규정 등이 

그러합니다.  

많은 수의 난민과 비호신청인은 한국에서 자신들의 삶을 재건하며 한국사회 및 한국인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성공적인 통합과정을 거치면 그들이 한국사회에 완전히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서 인정되고 환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인구위기”에 대한 인식 하에 

이민정책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제 4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37 현재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및 외국인 출생등록을 보장하는 별도의 법 제정안 등 2 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2022 년 6 월 28 일, 의안번호 1616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 년 3 월 4 일, 의안번호 14860.  
38 김철효□최서리, 대한민국 무국적 현황, 2021,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39 예를 들어, 유엔난민기구가 개최한 무국적 및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법무부 국적과는 토론자로 

참석하여 무국적인정절차의 도입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이를 위한 유엔난민기구를 포함한 이해당사자 간 

협의의 필요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무국적 방지 및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 

2021 년 12 월 10 일.  
40 난민 글로벌콤팩트, 87 절. 집행위원회 결정 제 90 호 (LII) (2001), (j); 101 호 (LV) (2004); 40 호 (XXXVI) (1985) 
41 난민 글로벌콤팩트, 8-9 절, 85 절. 
42 유엔난민기구는 1951 년 난민협약 제 33 조 제 2 항 상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예외에 대한 명확한 심사절차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심사는 비단 1951 년 난민협약 뿐만 아니라 절대적 강제송환금지를 

정하는 다른 국제인권법 등의 국제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다음의 문서 참조. 유엔난민기구, 서울행정법원 2021 구합 78282 사건  유엔난민기구 의견서, 

2022 년 3 월 14 일, https://www.refworld.org/docid/6231cd7b4.html. 서울행정법원 2022 년 8 월 18 일 선고 

2021 구합 78282 결정, www.refworld.org/docid/63c974474.html. 

https://www.refworld.org/docid/6231cd7b4.html
http://www.refworld.org/docid/63c9744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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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국내 난민 사회통합 정책이 시행되길 희망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난민인구에 대한 

신뢰성 있고, 비교 가능하며 적시성 있는 통계에 기반하여야 할 것입니다.43 난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그들이 한국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도록 보장하는 과제는 난민 당사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여러 정부 부처의 관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다.  

난민과 수용사회 간의 평화적 공존과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한 반대를 위한 노력이 수용국에서의 

사회통합에 선행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44 제 3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에는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이해 증진 및 교육 강화”와 “난민 사회통합 체계 구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과거 계획에 기초하여45 난민과 수용사회 간 상호 존중과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난민의 개별 취약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하여, 

그것이 난민과의 공존이나 난민의 사회 통합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 4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난민의 […] 심리적 문제 지원”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제 4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국제적 보호를 받는 사람의 체류자격에 대한 현행 

법□제도를 재검토하여, 권리 및 처우의 부족 또는 부재가 그들의 한국사회 통합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도적 체류 자격의46 부여는 보충적 보호의 한 형태로서 1951 년 난민협약 상 난민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의 국제적 보호 필요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이며 긍정적인 조치일 수 

있으나, 유엔난민기구는 이 체류자격에 대해 난민개념의 좁은 해석, 47 의료서비스 및 노동시장에 

대한 불충분한 접근성, 가족결합권의 불인정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48 

이러한 권리 및 혜택에 대한 접근 제한은 인도적  체류자의 한국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인도적 체류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인권과 기본적 권리를 차별없이 보장함으로서 최선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관련 국제기준과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 및 

가족결합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49 이와 관련하여, 이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상의 “인도적 체류자 지원 보완 및 강화”의 과제가 계속 이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43 난민 글로벌콤팩트 45-48 절. 또한 제 4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데이터에 기반한 이민행정과 지역기반의 

이민정책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역 별 데이터를 포함한 세분화되고 포괄적인 데이터는 근거에 기반한 

난민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4 난민 글로벌콤팩트 84 절. 또한 유엔난민기구,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발의안 의견 요청에 대한 

유엔난민기구 의견서, 2022 년 11 월, https://www.refworld.org/docid/639835dd4.html 참조.   
45 이와 관련하여 제 4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중 “난민과 지역주민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 정착기반 

마련”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46 난민법 제 2 조 제 3 호.  
47 유엔난민기구, 앞의 글 (각주 25), 14-15 절.   
48 위의 글. 또한 인권위,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처우,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 6 월 20 일, ‘세계 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http://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 

view?boardtypeid=24&boardid=7606757&menuid=001004002001 참조. 
49 집행위원회, Conclusion on the Provision of International Protection Including Through Complementary 

Forms of Protection(보충적 형태의 보호를 포함한 국제적 보호의 제공에 대한 결론) 제 103 호 (LVI), 2005. 또한 

유엔난민기구, Providing International Protection Including Through Complementary Forms of Protection 

(보충적 형태의 보호를 포함한 국제적 보호의 제공), 2005 년 6 월 2 일, EC/55/SC/CRP.16, 

https://www.refworld.org/docid/47fdfb49d.html, 9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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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번역본] 

1951 년 난민협약에서 보장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난민의 동화 및 귀화를 가능한 한 

장려”하여야 합니다. 50  유엔난민기구는 2017 년 개정된 국적법이 51  인도적 체류자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체류기간과 무관하게 이들의 귀화가 차단된 점을 주목합니다. 

난민인정자에게도 재산 요건 등 귀화까지 상당한 장벽이 존재합니다. 난민이 국내 장기체류하고 

있고 귀환이 힘든 점을 고려하여, 제 4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인도적 체류자와 난민인정자의 

귀화를 허용하고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을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난민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민간단체 등과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법무부의 계획을 환영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충적 수용경로(complementary pathway)는, 충분한 안전장치와 함께 시행된다면, 

이들에 대한 보호 및 해결책이 증대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52 유엔난민기구는 새롭게 도입될 

보충적 수용 프로그램과 기존의 재정착 프로그램이 확대 및 정규화되어, 국제적 보호와 이를 위한 

책임분담, 그리고 영구적 해결책 모색을 위한 대한민국 책무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미 국내 체류 중인 사람들 중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보호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를 

통해 입국하는 난민의 조기 통합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53 

유엔난민기구는 정부, 그리고 난민 및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의사가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2023 년 1 월 

 
50 1951 년 난민협약 제 34 조.  
51 국적법 (1948 년 12 월 20 일 시행, 2022 년 9 월 15 일 법률 18978 호로 개정) 제 5 조.   
52 난민 글로벌콤팩트 제 95 절.  
53 예를 들어 법무부는 결혼이주민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53 조의 5.  


